
[별지 제11호서식의(가)] (규칙 제19조제3항 관련) <개정 2025. 2. 20.> 

일련번호
후 보 자 추 천 장

1. 선거명(선거구명)
2. 추천받는 사람

검 인 5.6
cm  가. 성       명                   

  나. 생년월일(성별)
  다. 주       소

5.6cm
6

   위의 사람을   년  월 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

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 명단

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( 행 정 동 ) 추천연월일
서명 또는 날인
(서명 시 정자로 

기재)

주: 1. "선거구명"란은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거구명을 기재하되, 대통령선거에서는 추천을 받는 "시·
도명"으로, 시·도지사선거에서는 "자치구·시·군명"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하며, 해당 행정구역별로 구
분되게 각각 추천받아야 합니다.

    2.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 명단의 "주소"란에 동지역의 도로명 주소 기재시 행정동명(○○동)을 함께 
적어야 하고, "서명 또는 날인"란에 추천하는 사람의 손도장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로 됩니다.    

    3.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
도록 적어야 합니다.  

    4.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의 상한수를 넘어 
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거
나 받게 한 사람은 「공직선거법」 제256조에 따라 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
금)될 수 있습니다.



[별지 제11호서식의(나)] (규칙 제19조제3항 관련) <개정 2017. 1. 23.>

후보자추천장(검인)·(교부)신청서

1. 선거명(선거구명)

2. 입후보예정자

가. 성 명

나. 주민등록번호

다. 주소(전화번호)

3. (검인)·(교부)신청매수 매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후보자추천장의 (검인)·(교부)

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입후보예정자) ○○○ 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주 :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“선거구명”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

